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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세무행정

Ⅰ. 세 정 일 반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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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정일반

1.  황

  가. 과세물건 황

    ▢  토지  : 65.20㎢   【주거지역 : 8.18㎢ / 자연녹지 : 55.32㎢ / 기타 : 1.70㎢】

    ▢  주택  : 66,493동  【단독주택 : 21,856동 / 공동주택 : 30,541동 / 기타 : 14,096동】

    ▢ 차량 : 73,335  【 용 : 184 /   비 업용 : 66,116  /   업용  : 7,035】

    ▢ 법인 : 1,870개소 【건설 : 476 / 제조 : 425 / 서비스 : 197 / 여객,화물 : 132 / 기타 640】

    ▢ 기타 : 선박 【19척】, 골 회원권 【2,352명】, 면허업종 【704종】

  나. 세무공무원 황

          직 별
  구  분 계 5 6 7 8 9 기능직

정    원 45 1 7 11 20 4 2

    원 45 1 7 19 13 3 2

증    감 0 0 0 8 △7 △1 0

2. 지방세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

사업소세 목 세

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자
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 세

국  세
내국세, 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 특별세 농어  개발재원 조달

  나. 구민 1인당 담세액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인 구 수(명) 264,764 270,871 274,223 274,627 285,760 292,187

지방세액(천원) 128,799,000 110,255,492 99,209,000 144,488,000 104,219,334 92,046,825

담 세 액(천원) 486 407 362 526 36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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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담세액 = 결산시 의 징수액(시세 포함) ÷ 결산시 의 인구수

   단, 2006년도 지방세액은 2006.03월 재 세입 산액 ÷ 3월 재 인구수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자치구세입 징수실  비 6,174백만원 증수하 다.

                                                       (단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징수액)
비고목 표 액 징 수 액 목 표 액 징 수 액

총     계 125,493 139,869  123,543 133,695  6,174  
지  방  세 12,204 12,476 14,344 15,504 -3,028
세 외 수 입 22,884 36,975 30,061 39,140 -2,165
지방교부세 9,501 9,101 3,365 3,355 5,746
지방양여 - - 258 258 -258
조정교부 35,009 34,983 32,082 32,010 2,973
보  조  45,895 46,334 43,433 43,428 2,906

    ※ 매년도 결산일 기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

세로 일원화되고 과표 과분(9억원) 재산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환됨

에 따라 재산세액이 년도 비 3,180백만원(24%)이 감소하 으나,  2005년도 

부과분에 한 징수율 1% 높이기 추진 결과 2005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이 0.

9% 증가한 12,159백만원을 징수하 으며

    ▢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 한 세수확보차원에서 과년도 체납세  

체납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과년도 체납세에 하여는『체

납세 책임징수제』시행하여 1,420건, 289백만원을 정리하 고 부동산 소유 고

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 결과 2,724건 

2,724백만원을 징수하 으며, 체납차량에 한 번호 치, 생활자에 한 

여압류, 개인사업자에 한 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규제 조치로 1,509건에 713백만원을 징수하 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

에 한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여 각종징수 책보고회 3회 개최, 세외수

입 담당자부서별 체납세 경진 회 3회 개최하는 등 7,102건에 1,643백만원의 정

리실 을 거두었다.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객 ․합리

으로 시행한 결과 개별주택 20,985건(표 주택:433 법:19,238 무허가:1,314)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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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특성을 수조사하여 법주택(무허가 1,314건은 2005년 재산세 부과를 해 가

격산정, 단 공시제외)의 개별주택가격 가격산정  결정․공시하 고, 주택 소

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주택조사업무의 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135건(미조정 111건 상향 2건 하향 22건)의 이의 신청을 수․처리함과 동시

에 416건(상향 162건, 하향 254건)의 직권정정 처분을 함으로써 2005년 종합부

동산세 신설과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과세근거 

자료 구축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으로 인한 세수자료 확보하

으며 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을 최소로 발생시켜 안정 인 지

방세수 확보의 토 를 마련하 다.

    ▢ 지방세법(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

자에 한 사 구제의 필요성과 불필요한 조세 항을 사 에 차단하여 신뢰세

정을 구 하기 하여 세무정보 사 고제(취득세 납기한 도래일 1주  납부

안내엽서 발송 등)를 운 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인 지방세 자납부  신용

카드 납부제의 활성화 노력을 강화 하 다. 



【제2부 부문별 행정】

176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부서운  방침

  가. 자주재원 확충노력 지속 추진

  나. 지방세정의 공평․신뢰성 확보

  다. 선진세정을 한 문성 제고

  라. 구민감동 세정서비스 제공

2.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목표

   2005년 결산 비 22,181백만원 감소된 114,058백만원을 세입목표로 책정

                                                       (단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일반회계 2005년도

목 표 액 비 고
목 표 액 2005 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14,058 -22,181 90.9 125,493

지 방 세 12,976 772 106.3 12,204

세 외 수 입 15,623 -7,261 68.3 22,884

지 방 교 부 세 4,700 -4,801 49.5 9,501

조 정 교 부 29,491 -5,518 84.2 35,009

보 조 51,268 -5,373 111.7 45,895

    ※ 기 일 : 2005년 목표액은 결산시 , 2006년 목표액은 2006.3월 재임

                                         
  가. 주요 증감 사유

     년도 세입은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신축 아 트로 인하여 소폭 증

가하 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 이 년도 비 5,000백만원의 감소와 

더불어 세외수입 이월 사업비가 2005.03월 재 확정되지 않아 년도 수입으

로 계상되지 못해 감소하 고, 의존수입 부분에서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지방분

권 교부세가 삭감되어 폭 감소하 고, 부동산 거래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조정교

부  감소와 지방양여 의 폐지를 들 수 있겠으나 국․시비의 사업비가 증감함에 

따라 의존수입의 감소 폭이 어들었다.

  나. 세입여건

      지방세의 경우 반 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 책으로 인하여 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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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할 것으로 망되나 구서동 롯데캐슬아 트의 신축이라는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보유세에 있어서는 소폭의 증수가, 거래세 수입은 폭 인 증가가 상

되고 있으나 경제부문의 소득양극화 상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 망 어려워 질 

것으로 상 된다.

3. 2006년도에 달라진 지방세법 주요 내용

  가. 일반 건축물에 한「’06년 건물과표 조정기 」

    ▢ 신축건물 기 가액의 상향 조정 : ㎡당 46만원 → 47만원(2%↑)

    ▢ 각종지수, 가감산특례조정 등 국세 건물과표와 불일치 부분 해소

    ▢ 특히, 고층건물에 한 층별 가감산율「(△10～10%)→(△20～40%)」은 시가를 

반 하도록 폭 실화

  나. 토지  건축물 시가 표 액 용 비율 변경 (‘05년 50% ⇒ ’06년 55%)

  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16 ∼ 7. 31일 사이에 한 번 부과 징수

4. 자주재원 확충을 해 지속 인 노력추진

   2005년 부동산 취득법인의 수조사와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법성  

황조사를 통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체납세에서는 

체납세『 직원 책임징수제』를 상시 운 하여 고질 인 상습 체납자 일소에 

주력하고, 각종의 체납처분 조치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특히 체납차량에 

하여는 새로운 번호  치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차량 일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되며 아울러『인터넷 공매제도』를 활성화하고 역단 의 자동차 

번호  치에 노력을 경주하여 자치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방세정의 공평성  신뢰성 확보를 해 납세자 권리헌장 상의 각종의 

권리를 보장 존 하기 하여 과세 부심사제, 지방세 이의신청 등 각종의 권

리구제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의 행정  구제노력을 

강화하며, 「세무정보 사 고제」실시로 납세민원을 사 에 방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개정된 법령에 한 홍보를 한 안내문 발송, 인터넷 홈페이

지, 유선방송 등 지역단  언론매체의 활용과 각동의 통장회의시 설명회 개최 등 

민직  홍보 활동을 개할 것이며, 실무경험 많은 세무공무원을 통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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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창구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 하여 세무상담 기능을 확충하여 앞서나가

는 세무행정을 구 코자 한다.

   선진 세정을 한 문성 제고를 해 외부․상 기  교육 극 참여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문성을 제고하고, 「세정 신 연구회」를 지속 으로 운

하여 지방세정의 신을 도모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반으로 삼고 직무능력 향상과 세

무정보 교환을 한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코자 한다.




